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,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

1.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

「식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

있는 경우 2022.8.29. (월 )까지 우리 처 (식품표시광고정책과 )로 회신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법률명
대표발의자
(의안번호)

주요내용 발의일

식품 등의
표시 · 광고에

관한 법률

백종헌의원
(2116886)

○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
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 · 광고 행위에 따른
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○ 부당한 표시 · 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해당 식품등을

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
수 있도록 상향

' 22.8.17.

2. 아울러,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

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1. 식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. 검토의견서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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